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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북학생인권조례가 2013년 7월 12일에 공포되자 같은 달 22일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교육부는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소지품 검사 금지, 
생활기록부 등 학교기록에 대한 학생의 정정·삭제 요구 등의 내용과 효력이 상위 법령에 어긋
난다는 점을 소송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어제(14일)있었던 
선고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노력들을 무효로 만들려던 교육부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교육부가 전북학생인권조례의 문제 삼았던 내용들은 억지 쓰기일 뿐이었다. 학생의 
기록에 대한 정정과 삭제 요구는 정보인권의 원칙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보장된 권리를 조
례로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보장을 학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보
편의 기준인 학생인권으로 규정한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없으며 학생인권조례는 소지품 검사
에 있어 긴급한 상황과 안전 문제의 경우에 대한 보완도 했다. 이 밖의 다른 소송 근거들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였을 뿐이었다. 

  
무효확인소송 외에도 교육부는 여러 통로를 통해 전북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했

다. 2013년 6월 조례 입법예고 기간에 위법·부당한 내용을 들면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비공개로 교육청에 전달하고 조례가 제정된 이후인 11일에 전북교육청에 학생인권조
례 재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전북만이 아니라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2012년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가로막고는 했다. 그러나 인권은 교육의 
출발점이며, 학생인권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노력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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